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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전 변경후 비고 

제 6조(신청서의 접수 등) 

⑦항의 5. "갑" 또는 "을"이 처리한 “납부

자”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 접수처리 

업무 및 자동이체처리 불능민원은 모두 "을"

의 책임으로 하며,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

손해배상은 "을"의 책임으로 한다. 다만, "

갑"은 "을"의 대고객 민원업무 처리에 최대

한 협조하기로 한다. 

 

제 6조(신청서의 접수 등) 

⑦항의 5. "갑" 또는 "을"이 처리한 

“납부자”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

서 접수처리 업무 및 자동이체처리 

불능민원은 “갑”의 귀책사유가 없

는 경우 "을"의 책임으로 하며, 그로 

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"을"의 책

임으로 한다. 다만, "갑"은 "을"의 

대고객 민원업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

하기로 한다 

“모두, 모든”삭제 

“귀책사유가 없는” 추

가 

제 35조 (면책) 

천재지변, 정전, 통신기기, 회선, 컴퓨터의 

고장 및 장애 등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

연, 불능 등에 대하여 “갑”은 그 책임을 

지지 아니하기로 하며 본 계약내용 등 쌍방

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

여 “갑”과 “을”은 그 책임을 면한다.   

 

제 35조 (면책) 

“갑”의 귀책 사유가 없는 천재지

변, 정전, 통신기기, 회선, 컴퓨터의 

고장 및 장애 등 사유로 인한 업무처

리의 지연, 불능 등에 대하여 “갑”

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며 

본 계약내용 등 쌍방이 합의한 방법

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

“갑”과 “을”은 그 책임을 면한

다. 

“귀책사유가 없는” 추

가 

제 42조(관할법원) 

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

는 “갑”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

원으로 한다. 

 

 

 

제 42조(관할법원) 

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

상호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상호 협의

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

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

가 있을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

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 

변경 

 

 


